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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( 역· 탁)계약  종료 또는 해지  경우, 

근로계약도 종료(해지) 는 것 로 한다.  효력

1. 

하도  업체가 도 ( 탁,용역)계약  원청과 체결한 후 에 거 

하도  업체는 근  채용하여 업  수행하  해 근  근

계약  체결할  근 계약  상 근 계약 간  통상  원청과

 도 ( 탁,용역) 계약 간에 해 근 계약 간  하게 니다.1)  

그런  원청  사  해 도 ( 탁,용역)계약 간  갑 스럽게 

도 ( 탁,용역)계약  해지  경우 하도  업체에 는 해당 근 들

과  근 계약 계  해지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여 에 비하  해 

근 계약  상 “도 ( 탁,용역)계약  료 또는 해지  경우 본 근

계약  동해지 다.”라는 규  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 러

한 “ 동 근 계약해지” 항  에 하여 살펴보도  하겠습니다.

2. 법  

1) 근 법 16 (계약 간) 

근 계약  간  하지 아니한 것과 한 사업  료에 필 한 

간  한 것 에는 그 간  1  과하지 못한다.

1) 간제 및 단시간근로  보호 등에 한 법  제4조( 간제근로  사 ) ②사 가 제1항 단  사 가 

없거나 멸 었 에도 하고 2년  과하여 간제근로 로 사 하는 경우에는 그 간제근로 는 간

 정함  없는 근로계약  체결한 근로 로 본다.  규정에 거 2년  근로계약 간  경과  하도  근로

 경우 간  정함  없는 근로 에 해당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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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벌칙 : 근 법 114 (벌칙) 

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500만원 하  벌 에 처

한다.

 1. 16  반한 

3.  법원 판결 ; 2009.2.12, 법 2007다62840

사용 가 어  사  발생  당연퇴직 또는 직사  규 하고 

그 차  통상  해고나 징계해고 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

가 근  사망 나 , 근 계약 간  만료 등 근 계  동

사  보 는 경우  하고는 에  당연퇴직처   

근 법 30   한  받는 해고라고 할 것 , 사용 가 

주차 리 및 경비 원  필 한 곳에 파견하는 것  주  사업  하

는 사  그 근  사 에, 근 가 근 하는 건 주 등과 사

용  간  리용역계약  해지  에 그 근  사용  사  근

계약도 해지  것  본다고 약 하 다고 하여 그  같  해지사

 근 계  동 사 라고 할 수 없다. 

4. 결어

하도  업체  경우 리  가  큰 애 사항  원청  방

 계약 간  해지  해 가피하게 하도  업체는 그 업 룰 

수행하  근 들  해고 아닌 해고  시킬 수밖에 없는 상  발생

하나  법과 판 에 는 단지 원청과  도 ( 탁,용역)계약  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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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었다. 라는 사 만  근 계약  해지할 수 없다. 라는 판결  

내리고 는바 칫 하도  업체에 는 량  당해고 사태가 발생

할 험 가 내재 어 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도 법하게 에 

하  원청과  도 (용역, 탁)계약  해지  발생한 

들에 한 배치 등  해야 하나 것도 실  새 운 

업  발생시켜  배치  해야하난  또한 어 운  발생하

는바 해당 근 들에게 가피한 원청과 갑 스러운 계약해지  해 

근 계약 해지가 가피하다. 라는  들어 원만한 합 해지  통해 

당해고  가 발생하지 않도  해야 할 것 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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